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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Based on multicenter research among tertiary hospitals in Korea, it was our intention to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needlestick injuries by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e of the
incidence rate of needlestick injuries and the related epidemiology with respect to medical institution and
worker's characteristics. 

Methods: Ten hospitals were selected, with the research performed from July to September 2007. Data
on cases of needlestick injuries were collected by hospital infection-controlling centers using a specifical-
ly developed website and a partially modified self-writing questionnaire based on the Exposure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 (EPINet). 

Results: During the study period, a total of 327 needlestick injury cases were reported, with an inci-
dence of 10.56 cases per 100 patient beds per year. The existence of source of infection could not be con-
firmed in one third of the needlestick injuries. There were 4.07 incidences per 100 employees per year.
The job with the highest incidence was medical doctor interns (18.66 cases), followed by clinical labora-
tory workers (7.12 cases) and registered nurses (6.66 cases).

Conclusions: There was no difference in number of incidenc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beds. The
highest number of cases occurred in the registered nurse-group, but the incidence rate per healthcare
worker was the highest in the  medical doctor intern-group.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duct research
to identify the risk of the incidence with respect to different risk-group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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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의 직업성 감염질환은 산재에서 승인되는 직업병 중

진폐증과 소음성난청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데, 1999년

에서 2007년까지 산재로 승인된 직업성 감염질환 중‘공

중보건 및 교육업’이 61%를 차지하고 있다1). 해당 업종

분류의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다른 직

장의 근로자보다 직업성 감염질환 및 병인에 노출될 위험

이 높다. 병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들이 감염된 혈액 및 체

액 가검물들을 취급하며 날카로운 주사침을 다루다 찔림

사고로 인해 혈액매개 감염원에 흔히 노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관의 경제적 손실도 막 하다고 알려져

있다. 2002년에 스웨덴의 18개 병원에서 발생한 주사침

상해 총 6,490건의 감염예방처치에 180만 유로가 소요되

었다2). 미국에서는 2004년에 의료관련 종사자에게 발생

한 총 644,963건의 주사침 상해로 인해 8,120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 다3). 또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혈액

및 체액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경우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

하여 31건의 노출 시나리오를 분석 한 결과 71~4,838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4).

원인환자를 아예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절한 노출

후 예방 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 PEP)를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잠재적인 원인 감염원에 한 예방조

치가 필요하게 되지만 부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주사침 상해는 재해의

원인에 비해 그 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 주사침

상해의 예방과 관리는 일개 개인의 처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으므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적으로 관리를 하기에 앞서 문제에 한 확인을 위

하여 최근 국내외에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다기관

연구 및 정책적인 주사침 상해 감시체계가 추진되어 왔다
5-9). 그러나 의료기관의 특성 및 의료체계가 국내와 다르

므로 국외의 감시체계들로부터 제시되는 주사침 상해의

역학적 특성을 국내 현황에 적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수행되어 온 연구들은 부분 소수의 의료

기관 중심으로 일부 사례들이 파악되는 데 그치는 실정이

라서 연구된 기관의 특수성이 많은 변수로 작용하 다
10,11). 특히 부분의 선행연구9,11)와 같이 의료기관의 규모

나 근무자 등 유병위험이 있는 인구집단(Population at

risk)을 분모로 하지 않고 환례만 파악되는 현황으로는

근본적인 역학적 규모를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연구 참여 10개 학병원의 특성과 원인환자의

항체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병상 수 및 직종에 따른 주

사침 상해에 한 발생률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통해 주사

침 상해 예방에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고위험 직종 및

원인균을 파악하여 주사침 상해 관리 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상 및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에 자발 참여한 전국 10개 학병원에서 발생한

주사침 상해를 상으로 하 다. 주사침 상해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사침과 기타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경피적 상해(Percutaneous injuries)로 정의하 다. 점

막의 상처 등을 통해 혈액에 노출된 경우는 제외하 다. 

2. 연구 방법

개발된 웹사이트를 통해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해당병원의 감염관리실로부터 보고된 병원별 주사침 상

해 환례건수와 세부내용을 조사하 다. 조사항목은 미국을

비롯해 국가적으로 주사침 상해 감시체계에 활용되고 있는

Exposure Prevention Information Network

(EPINet)12)를 근간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한

자가 기입형 질문지를 이용하 다. 모든 환례는 보고되는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 고 설문

지는 감염관리실의 담당자가 기관의 특성을 기록하고 피

해자가 일부 환례의 세부 내용을 기입하도록 하 다. 설

문지에 포함되는 조사항목은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 주

사침 상해 관리체계에 한 정보, 피해자 및 원인환자의

정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의료기관의 일반적 특성에 한

정보는 소재지, 병상 수, 비정규직을 포함한 직원 수, 기

관의 유형 등을 조사하 다. 주사침 상해 관리체계에

한 정보로 감염관리실 직원 수, 보상체계 등이 조사되었

다. 피해자의 정보는 주민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를 제외하

고 직종을 조사하 다. 주사침 상해 직전 주사침을 다루

면서 처치한 잠재적인 감염원으로 보이는 환자를‘원인환

자(Patient related needlestick injury)’로 편의상 명

명하고, 원인환자에 한 감염여부, 원인환자의 혈청검사

로 확인된 감염원, 그리고 혈청검사로 원인환자의 감염

suggest that a protective policy is required relating to needlestick injurie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beds and potential cause of infection.

Key words: Needlestick injuries, Healthcare worker, Incidence



373

여부를 확인한 시점 등을 조사하 다. 혈청검사로 확인한

감염원은 HIV, HBV, HCV 이었고 검사항목은 각각

Anti-HIV, HBsAg, Anti HCV 이었다. 

3. 분석 방법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위험집단을 분모로 하

여 기간 중 발생한 신규 환례를 분자로 하는 발생률을 분

석하 다. 첫 번째는 병상별 발생률로, 설문에 기입된 병

상의 크기를 분모로 하여 100병상 당 발생률을 구하

다. 다음은 직종별 발생률로, 직종별 직원 100명 을 분모

로 하여 발생률을 구하 다. 직원 수는 남녀, 정규 및 비

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으로 하 다. 직종은 크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그 외 의료기사, 청소

및 미화직으로 구분하 고, 의사는 다시 교수/전임의, 전

공의, 의사 인턴으로 세분하 다.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직원에게 주사침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체 직원

수에서 직종별 직원 수를 제외한 기타 직원 수를 구하여

발생률을 구하 다. 직종별 발생률은 분모를 연간 자료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3개월간 수집된 주사침 상해

건수에 4를 곱하여 연간 추정치를 계산하여 비교하 다.

각 발생률에 하여 95% 신뢰구간을 구하 다.

결 과

1. 연구 상의 일반적 특성

10개 참여병원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지역에 4개소, 경

기도 1개소, 부산 1개소, 전라북도 1개소, 강원도 1개

소, 구 1개소, 충청남도 1개소 다. 병상 수는 평균

1,239 이었고, 800-999 사이의 병상이 30%, 1,000병상

이상의 병원이 50%를 차지하 다(Table 1). 설립운

주체는 사립병원이 7개로 70%를 점유하고 있었다. 모두

학병원으로 의사 인턴/레지던트가 근무하고 의 생, 간

호 생 실습이 실시되고 있었다. 병원 직원인 경우, 모든

병원에서 감염예방처치에 한 소요비용을 병원에서

100% 부담하고 있었다(결과 미제시).

2. 원인환자의 항원∙항체 보유 상태

전체 연구 상에서 주사침 상해 발생 시 원인환자를 확

인할 수 있었던 경우가 272건(83.2%)이었고 확인하지

못한 경우(22건, 6.7%)와 원인환자를 모르는 경우(33

건, 10.1%)도 있었다(결과 미제시). 감염원이 HIV인

경우는 원인환자의 혈청검사가 양성인 경우가 3건

(0.9%)이었는데, 환자가 검사를 거절하거나 혈청검사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91건(27.8%)이 있었다. 혈청검사

는 노출 당시에 알 수 있었던 경우가 160건(48.9%)이었

지만 노출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로 알게 된 경우가 56건

(17.1%)이었고, 끝까지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도 111건

(33.9%)이 있었다. 감염원이 HCV인 경우는 HCV 검

사를 실시한 경우에서 원인환자의 혈청검사가 양성인 경

우가 36건(11.0%)이었는데, 환자가 검사를 거절하거나

혈청검사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88건(26.9%)이 있었

고, 노출 당시에 혈청검사결과를 알 수 있었던 경우가

168건(51.4%)이었지만 노출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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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Classification N(%)

Bed Compensation system
500-799 2(20) Worker’s compensation 2(20)
800-999 3(30) Others* 8(80)
1,000-1,499 2(20) Region
1,500-1,999 1(10) Seoul 4(40)
≥2,000 2(20) Gyeonggi-do 1(10)

Health care staff Busan 1(10)
2 1(10) Jeollabuk-do 1(10)
1 8(80) Gangwon-do 1(10)
0 1(10) Daegu 1(10)

Infection care staff Chungcheongnam-do 1(10)
1 2(20) Worker
2 4(40) ≤ 1,000 1(10)
3 1(10) ~ 2,000 3(30)
5 1(10) ~ 3,000 2(20)
6 2(20) > 3,000 4(40)

* private school pension,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etc.



게 된 경우가 54건(16.5%)이었고, 끝까지 확인할 수 없

었던 경우는 105건(32.1%) 이었다. HBV의 경우 원인

환자의 혈청검사가 양성인 경우가 69건(21.1%)이었는

데, 환자가 검사를 거절하거나 혈청검사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90건(27.5%)이 있었다. HBV 혈청검사결과는

노출 당시에 알 수 있었던 경우가 199건(60.9%)이었고

노출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로 알게 된 경우는 20건

(6.1%)이었고,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는 108건(33.0%)

이었다(Table 2).

3. 주사침 상해 발생률

1) 주사침 상해 조발생률 및 병원별(병상별) 발생률

자료 수집기간 3개월간 10개 연구 참여 병원에서 총

327건의 주사침 상해가 보고되었으며, 연간 추정치는

1,308건으로 100입원병상수당 연간 발생률은 10.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병원 10개 병원별로 구분하여 보

면 100병상 당 연간 5.61건에서 18.08건으로 병원에 따

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3). 

2) 주사침 상해 직종별 발생률

직종별로 사례의 발생 빈도를 보면 52.29%의 상해가

간호사에서 발생하 고, 간호조무사에서 11.01%, 의사

인턴에서 9.79%가 발생하 으나, 직원 100명당 연간 발

생률을 비교하면, 의사 인턴이 18.66건으로 가장 높았

고, 그 다음이 임상병리사 7.12건, 간호사 6.66건으로

분석되었다. 총 직원 수는 32,173명으로 100명당 연간

4.07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Table 4).

고 찰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예방활동은 연구나 다기관 감

시체계의 틀을 통해 보고된 바 있지만, 부분 소수의 의

료기관 중심으로 일부 사례들이 파악되는 데 그치거나10,11)

환례만 보고되어9,11) 전반적인 국내 의료기관의 표적인

역학을 알아내기에는 부족하 다. 본 연구는 국내 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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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test results and time to confirmation for serology test according to pathogen at the patient related needlestick
injury of health care workers(N=327) 

Characteristics N(%)

HIV* HCV� HBV�

Serology test of patients related needlestick injury
Positive 3(0.9) 36(11.0) 69(21.1)
Negative 233(71.3) 203(62.1) 168(51.4)
Not confirmed or refused to serology test 91(27.8) 88(26.9) 90(27.5)

Time to confirm the serology of patient related needlestick injury
At accident time 160(48.9) 168(51.4) 199(60.9)
After the accident 56(17.1) 54(16.5) 20(6.1)
Not confirmed 111(33.9) 105(32.1) 108(33.0)

*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hepatitis C virus.
� hepatitis B virus.

Table 3. Incidence rate per 100 beds 

Hospital Bed N Per 100 beds(N) Annual estimate(N) Annual estimate per 100 beds(N) 95% CI 

G 500 19 3.80 76 15.20 12.05 ~ 18.35
E 531 24 4.52 96 18.08 14.81 ~ 21.35
I 803 16 1.99 64 7.97 6.10 ~ 29.84
J 808 15 1.86 60 7.43 5.62 ~ 29.23
H 915 27 2.95 108 11.80 9.71 ~ 13.89 
F 1,070 15 1.40 60 5.61 4.23 ~ 26.99 
D 1,088 16 1.47 64 5.88 4.48 ~ 27.28
B 1,961 62 3.16 248 12.65 11.18 ~ 14.12
C 2,075 57 2.75 228 10.99 9.64 ~ 12.33
A 2,640 76 2.88 304 11.52 10.30 ~ 12.73

Total 12,391 327 2.64 1,308 10.56 10.02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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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 위험에 한 보고

체계를 기반으로 갖추어 병상, 직종 등 의료기관의 특성

에 따른 다양한 분모 비 주사침 상해에 한 발생률을

구하여 역학을 파악하고자 한 최초의 연구이다.

본 연구 상은 모두 학병원의 의료인 수련 기관이었

다. 현재 수련기관은 연 1~2회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를

통하여 정도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감염관리 및 의료의

질에 해 연구 상들의 내적타당도가 유지될 것으로 판

단되었다. 직종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

사, 의료기사, 청소 및 미화직으로 구분 하 는데, 이 외

의 다른 직종은 주사침 상해와는 관련이 적으므로 제외하

다.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

나 국내 병원에서는 부분 정규직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

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구체적 근무시간에 한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인원수만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EPINet 설문지는 타당도 검증을

거쳐 미국의 다양한 주에서 공통으로 수행되는 설문이라

는 장점이 있다12). 설문은 자가 기입식 설문형태로 설문

응답자의 소양에 따라 향을 받을 위험이 있으나, 본 연

구에서 설문에 응답한 감염관리실 담당자들은 모두 국내

외로 정기적인 감염예방에 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므로 응답 시 착오를 일으킬 위험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모든 환례는 보고되는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여 설문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회

상오류를 줄이도록 노력하 고 이는 또한 원인환자의 감

염 여부가 확인되면 감염관리실에 보고하지 않는 관행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하 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감염관

리실 담당자들을 통하여, 주사침 상해를 받은 근로자들도

부분 재해 후 즉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장려하고, 불

분명할 경우 의무기록지를 참고하여 재해 경위에 한 정

확한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 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상으로 모집된 10개 의료기관

중 80%가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산재보험이 아닌 다

른 보상보험의 수혜를 받는 기관이었다. 이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재해에 해 파악할 수 있는 제도권의 사각지

에 존재하는 의료기관들을 섭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상 질환을

추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는 산재보험으로 승인된 질

병통계 뿐이다. 그러나 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아니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보상체계의 이원화는 효율적인 재해예방과 관리의 큰 걸

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산재보험 미가입 의료

기관을 부분 포함한 본 연구는 오히려 국내 의료기관의

표적인 학 기관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표성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되었다. 

전체 연구 상에서 수집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주사

침 상해 발생 시 원인 환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22건,

6.7%)와 아예 환자를 모르는 경우(33건, 10.1%)가 있

었다(결과 미제시). 또한 Table 2에서 본 바와 같이 노

출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HIV는

총 111건(33.9%), HCV는 105건(32.1%), 비교적 혈

액매개성 감염원으로 잘 알려진 HBV의 경우 108건

(33.0%)으로 감염원의 발생률에 관계없이 유사한 비율

을 보 다. 전체 주사침 상해의 약 1/3의 사례가 원인환

자와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경우로 파악되었다. 따

라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사침

윤용훈 등∙일부 학병원 종사자들에서 주사침 상해의 역학적 특성과 규모

Table 4. Incidence rate of needlestick injury classified by jobs 

Job N %
Injury Injury

N % Incidence* N Incidence� 95% CI 

M.D. attending/staff 3,501 10.88 17 5.20 0.49 68 1.94 1.49 ~ 22.40
M.D. resident 2,530 7.86 19 5.81 0.75 76 3.00 2.34 ~ 23.67
M.D. intern 686 2.13 32 9.79 4.66 128 18.66 15.74 ~ 21.57
Nurse RN� 10,274 31.93 171 52.29 1.66 684 6.66 6.18 ~ 27.14 
Nurse LPN§ 2,965 9.22 36 11.01 1.21 144 4.86 4.08 ~ 25.63 
Clinical laboratory worker� 1,123 3.49 20 6.12 1.78 80 7.12 5.62 ~ 28.63
Technologist 1,804 5.61 9 2.75 0.50 36 2.00 1.35 ~ 22.64 
Housekeeper 1,569 4.88 16 4.89 1.02 64 4.08 3.10 ~ 25.06 
Other 7,721 24.00 7 2.14 0.09 28 0.36 0.23 ~ 20.50 
Total 32,173 100 327 100 1.02 1308 4.07 3.85 ~ 24.28 

* incidence rate per 100 employees/3 months.
� incidence rate per 100 employees per year (after data collecting for 3 months, converted to 12 months).
� IV line team(1 person) was integrated to nurse RN and Blood sampling team(2 persons) were integrated to clinical laboratory
worker. RN: registered nurse.
§licensed practical nurse.



상해에 한 예방 책을 잠재적인 원인균이나 특정 업무

로 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 상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주사침 상해 발생

률은 100병상 당 연간 10.56건, 100명 직원 당 연간

4.07건으로 보고되었다. 한국의 일개 학병원의 경우

직업적 혈액노출의 조발생 도는 연간 100명 직원 당

2.62 건이었다13).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 비해 약

간 높은 편이었다. 국내에서는 연구 보고마다 의료 종사

자의 주사침 상해 유병률은 다르나 82.7-96.7%에서 주

사침 상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1). 따라서 의

료기관 종사자들의 주사침 상해 발생률이 기 보다 높게

분석된 것은 현실을 반 한 결과로, 보고체계에 따른 다

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의

사 인턴 등 전공의 수련 기능을 가진 500병상 이상의

학병원을 상으로 하 고, 웹사이트를 통한 상해 보고

체계로 인해 접근성이 쉬워 비교적 보고가 원활히 되었던

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적으로 혈액매개감염 노출의 발생빈도와 역학적

특성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연간 60만건에서

80만건의 주사침 상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들에서 추

정하고 있고, 100병상 당 30건의 주사침 상해 사고가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4). 한편 2003년 미국 EPINet에

서는 100병상 당 18.7-26.8건의 경피적 상해를 보고하

다15). 독일의 경우 연간 500,000건의 주사침 상해 사고

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16). 프랑스의 경우 전국

감 염 감 시 체 계 (Nosocomial Infection Alert,

Investigation, and Surveillance Network)를 2002

년부터 시작하 고,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피적 상

해 발생률은 100병상 당 5.8건(5.7~5.9)이었다17). 국내

종합병원의 자상사고 발생률은 본 연구에서 연간 100병

상 당 10.56건으로 추정되어 미국의 18.7-30건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프랑스의 5.8건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위의 외국 연구들은 부분 주사침 상해

에 해 본 연구에서와 같이‘주사침과 기타 날카로운 도

구에 의한 경피적 상해’로 정의하고 있어 국가 간 발생률

차이가 환례 정의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발생빈도의 계산은 직원 수당, 침상 수

당, 그리고 사용한 기구 수당 발생률과 같이 다양한 방법

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국가 간 또는 병원 간 비교 시 분

모의 특성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국가 간의 의료체계 및

직종별 업무분담에 따른 차이가 저변에 있다는 점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1996년과 1997년에 미국의 153개 병원을 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병원 직원 100명 당 노출 형태에 따른 직

종별 빈도를 보면, 경피적 노출은 100명의 병원 직원 당

응급실과 수술실의 기사(technologist)가 10.8건으로 가

장 높았고, 임상병리사 7.1건, 간호사 6.2건 순이며, 점

막 노출도 응급실과 수술실의 기사와 임상병리사가 각각

1.8건으로 가장 높고, 간호사 1.2건, 간호조무사 1.0건

순이었다18). 이는 이번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연간 100

명당 의사 인턴 18.66건, 임상병리사 7.12건, 간호사

6.66건)로 병원 직원의 주사침 상해는 국내외를 막론하

고 주로 직접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간호사, 의사, 수술

이나 응급처치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이외에 검사실 직원, 환경 미화원이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직원 100명 당 상해 발

생률을 구한 결과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인 것은 의사 인

턴 직원(18.66)이었다. 세계적으로 의사들의 업무시간은

길고 비정형적인 근무형태를 보이고 있다19,20). 특히 의과

학 졸업 후 첫 해에 근무를 하게 되는 의사 인턴은 24

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와 교 근무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야간 시간 나 밤샘 뒤의 낮 시간 의 주

의력 결핍이나 피로 때문에 상해가 발생하기 쉽다21).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연구는

10개 학수련병원을 상으로 한 것으로 다기관 연구라

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많은 각기 다른 규

모와 특성을 갖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한 표성이 부

족하다. 따라서 이후에는 다양한 규모의 병원을 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가 7월부터

9월까지 수행되어 상해 발생률이 가장 높은 의사 인턴이

새로 병원에 배치되어 미숙함으로 인해 실수가 많이 발생

할 수 있는 3월이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

라서 이 후에는 3-5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연구가 수

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병상별, 직종별 상해 발생률

외에 다른 요인 분석이 미흡하므로 다음 연구에서는 원인

기구별, 부서별 발생률 등이 조사 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의 산재보

험의 사각지 에 있는 의료기관 중 표적인 학기관을

포함하고 지역별로 분산된 10개 학병원을 상으로, 국

내외 타당도를 거친 동일한 보고체계를 통하여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주사침 상해를 조사한 최초의 다기관 연구이

다. 또한 수집된 사례를 입원병상 100병상 및 근로자

100인 당 발생률을 분석하여 기관과의 차이를 없애고 표

준화된 역학을 제공하 다. 그 결과 병상수가 많을수록

주사침 상해 발생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으며, 부분

간호사로부터 주사침 상해가 보고되지만 실제 직원 100

명 당 발생률은 의사 인턴에서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처럼 상해와 질병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분모의 향이

매우 클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 및 통계 추정에 있어 분

모에 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고된

주사침 상해의 1/3이 원인환자 및 감염원을 끝까지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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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었던 경우로 파악되었다. 원인환자를 아예 확인

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절한 PEP를 할 수 없으므로, 모

든 잠재적인 감염원에 한 예방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한 주사침 상해는 기관의

규모나 잠재적인 감염원에 관계없이 모든 주사침 상해에

비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더해 적극적인 정책적 보완과 제도의 도

입을 위해 향후에 더 오랜 기간과 많은 연구 상의 수집

으로 표성 있는 국내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목적: 우리나라의 표적인 3차 의료기관들을 포함한

다기관 연구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및 근로자의 특성에 따

른 주사침 상해의 발병현황과 관련 역학을 파악하여, 효

과적인 주사침 상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 다. 

방법: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전국 광역을

모두 포함하여 10개 병원을 선정하 다. 해당병원의 감염

관리실을 거점으로 하여 개발된 웹사이트를 통해 환례를

수집하 다. 조사항목은 국내외의 타당도 검증을 거친

EPINet을 근간으로 국내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한 자가

기입형 질문지를 이용하 다. 

결과: 조사 기간 동안 총 327건의 주사침 상해가 보고

되었다. 전체 연구 상의 100병상 당 연간 발생률은

10.56건 이었다. 조사된 주사침 상해의 약 1/3에서 주사

침 상해 당시 및 추후 추적검사에서도 감염원을 밝혀내지

못하 다. 또한 근로자 100명당 연간 4.07건의 주사침

상해 발생률을 확인하 다.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의사 인턴(18.66건)이었고 그 다음은 임상병리사(7.12

건), 간호사(6.66건) 순이었다.

결론: 주사침 상해 발생률은 병상 수에 관계없었다. 환

례만 집계했을 때에는 간호직이 가장 많았으나 근로자

100명당 발생률로 보면 의사 인턴에서 가장 많은 주사침

상해가 발생하 다. 향후 주사침 상해 연구 및 정책적 조

사에서도 상해의 분모에 한 정보를 반 하는 것이 필요

하다. 주사침 상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은 병상 수, 예상되

는 감염원에 관계없이 모든 주사침 상해 위험에 해 전

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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